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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계획 

뉴욕시 교육청(DOE)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하고, 교사들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할 수 

있으며, 학부모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하며 질서 정연한 환경을 학교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 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주 법은 교육청이 비상 상황 관리와 위기 중재를 다루는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계획과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품행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방문자 관리, 학생 대피 및 기타 학교에 특정된 

비상 절차를 포함한 건물 안전 절차를 규정하는 건물 단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품행 규정 및 학군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계획은 아래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군 차원 

안전 팀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합니다. 

다음의다음 내용은 교육청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교육감 규정 및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기타 정책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 학군 차원차원의 학교 안전 계획: 

이 계획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계획에는 

폭력 행위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학부모 연락과 통지, 그리고 법 집행 기관 연락과 통지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잠재적 폭력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전략, 중재 및 예방 전략, 학생 사이 및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의사 소통 개선을 위한 전략, 학교 안전 요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 안전 요원의 교육, 

학교 건물 안전 및 보안 장치,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비상 사태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대상 안전 교육, 이러한 절차와 계획의 기타 구성 요소를 시험해 볼 훈련 및 기타 연습 활동을 다룹니다. 

교육청은 최고 비상 담당관(Chief Emergency Officer) 및 최고 비상 담당관의 부재를 대비한 부 최고 담당관을 

고용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교직원,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응급 대원 간의 의사 소통, 연례 검토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갱신, 학군 차원 안전 계획과 일치하는 내용의 비상 사태 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학교 안전 

계획 작성, 건물 단위의 보안 및 테크놀로지,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안전, 보안 및 비상 사태 교육, 비상 사태 

대응 훈련을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계획은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팀과 최고 비상 담당관에 의해 매년 검토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Mark Rampersant 입니다. 그의 부재 시, 이 역할은 Jay Findling 이 수행할 것입니다씨입니다.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팀: 

학군 차원차원의 안전 팀은 다양한 기관과 교육청 부서의 대표들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정책 패널(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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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 교사 연맹(UFT) 

• 관리직 및 행정직 위원회(CSA) 

• 교육청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지원실(FACE) 

•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NYCEM) 

• 뉴욕시 경찰청(NYPD) - 학교 안전부(SSD) 

• 뉴욕시 소방청(FDNY) 

• 교육청 교육감의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SPP) 

• 교육청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 

• 교육청 학교 시설 담당부(DSF) 

• 교육청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담당실 

• 교육청 학교 보건 담당실(OSH) 

• 교육청 법률 서비스 담당실(OLS) 

• 교육청 학생 통학 담당실(OPT) 

•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DOHMH) 

a) 종합 대응 절차(General Response Protocols: GRP): 

다음은 각 학교에서 락다운, 대피, 현위치 유지, 피신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비상 대응 

프로토콜입니다. 각 프로토콜은 각 대응방법에 해당되는 직원 및 학생 행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네 가지 프로토콜 모두 반드시 911 에 

전화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만약 전화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반드시 뉴욕시 경찰청(NYPD) 및 

911 에 연락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한 교육감 규정 A-412 에 따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 학교 안전부에서는 NYPD SSD 에서는 학교 내 또는 커뮤니티 주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따라야할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는 학교가 화재, 교내 침입자, 교내의 총격 범인 또는 학교 건물 밖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요약합니다. 

모든 비상 사태에 성인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하드 락다운(Soft/Hard Lockdown) 

소프트 락다운은 수색팀에 알려진 임박한 위험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 락다운이 있을 경우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행정 팀, 건물 대응 팀 및 NYPD 학교 안전 요원(SSA)들은 지정된 지시 장소에 

동원됩니다. 

하드 락다운은 급박한 위험이 파악되어 빌딩 수색 작업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진행중인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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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소프트/하드] 락다운을 시작합니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SSA 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적절한 락다운 조치를 취하고 응급 대원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교실 밖 복도에 학생이 있는지 둘러보고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 응급 대원이 교실 문을 열거나, “경계 해제”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락다운이 

해제되었습니다,” 안내와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부재중인 학생이 있다면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하드 락다운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도망쳐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911 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긴 문 뒤에 숨어서(락다운 상태 유지) 조용히 있어야 하거나, 만약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긴급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라면 공격자와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Evacuation) 

화재 경보 시스템이 교직원 및 학생을 대피시키는 최초의 경보입니다. 하지만 안내 방송 및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대피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 방송은 “알려드립니다” 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한 줄로 섭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 교실 밖으로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코트를 

챙기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체육복 차림인 학생들은 탈의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겉옷이 없는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따뜻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대피 폴더(출석 기록지와 어셈블리 카드)를 지참합니다. 

• 대피 포스터에 명시된 대피 장소로장소들로 학생들을 안내합니다. 항상 추가 지시 사항이 있는지 

경청합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파악합니다. 

• 어셈블리 카드를 이용해 부상, 문제 상황 또는 부재중인 학생이 있는지 학교 교직원과 응급 대원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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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Shelter-In)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려드립니다: 피신하십시오. 모든 출입구를 확보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건물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 교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상황에 촉각을 세웁니다. 

•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피신 지시는 “경계 해제” 메세지가 들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피신이 해제되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 

지시를 받습니다. 

건물 대응 팀 멤버, 층별 관리담당자, 피신 담당 교직원은 모든 출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해당 교직원과 그들의 구체적인 책임은 각 건물 안전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위치 유지(Hold) 

현위치 유지는 학교 건물 내 상황이 발생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계 해제”가 발표될 때까지 교직원, 

학생, 방문객이 현재 위치에 머무르면서 일상 업무를 계속해야 할 때 발동됩니다. 

현위치 유지는 학교 커뮤니티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건물 내 사건을 관리할 때, 또는 응급 대원이 지시할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위치 유지는 소프트 또는 하드 락다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려드립니다: 현위치 유지를 실시합니다. 모든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경계 해제 메세지가 들릴 때까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주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유지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교직원은 반드시: 

• 현 위치에서 문을 잠급니다. 

•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현위치 유지가 안내되었을 때 교실 밖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알립니다. 

학생/교직원은 반드시: 

• “경계 해제”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일반적으로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를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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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위치 유지가 해제될 때까지 반드시 현재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b) 위협,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 및 위협 평가: 

학교 관계자들은 물리적 상해에서 폭파 위협까지 학생, 학교 교직원 및 방문자에 의한 협박 또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 관련 사건,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 의한 범죄 또는 의료적 

응급사태 관련 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12(하단 주요 문서 참조) 및 위협 대응 

절차를 포함한 기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종합 대응 절차(GRP)는 모든 위협과 

폭력 행위에 대응하고, 학군 교직원 및 911 응급 대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사용될 것입니다. 도착 즉시, 사건에 

특정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 및 학교 안전 요원은 SSA 들은 모든 학군 및 비상사태 대응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또한 학생의 스스로를 향한 위협에 대응할 준비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위기대응 

팀을 구성하고 자살 시도, 자살 행동 및 자살 충동을 다루기 위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755 및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학생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 관계자들은 행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중재를 사용하고 학교 위기 완화 계획에서 확인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해당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 고려사항이 

허락된다면 학부모에게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행동 위기에 처한 학생 

대처법은 교육감 규정 A-411 을 참고하십시오. 

c) 학교 안전 요원: 

1998 년 9 월 교육청, 교육감 및 뉴욕시는 교육청과 NYPD 의 합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안전 요원의 선발, 배치, 훈련, 평가 및 관리를 포함한 학교 보안 기능을 NYPD 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이후 지속되었고 그후 2019 년 6 월 19 일에 개정 양해각서(MOU)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된 MOU 는 교육청 학교에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유지를 위한 학교 관리자, SSA 들 및 NYPD 의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교의 주요 역할 강조, 학교 직원들이 SSA 에들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 정의, 위험 

축소를 포함한 SSA 들 및 NYPD 직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NYPD 가 학교 관할장소에서 학생들을 심문할 수 

있는 때와 방법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와 함께 체포 또는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를 대체 또는 대신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MOU 는 하단 주요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 연수 및 훈련: 

모든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2 년동안 유효한 비상사태 대비 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수는 7 월과 8 월에 

제공되며 9 월 1 일 이후 학교장 직책을 맡은 신규 학교장을 위해서는 학년도 중에 제공됩니다. 

모든 교육청 직원은 잠재적 폭력 행위 조기 탐지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관계부서 행정 건물에서 사용될 

비상사태 대비 절차에 대한 연례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수가 9 월 15 일 전 및 신규 채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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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년도 중 필요시에 실시되도록 연례 오프닝 트레이닝 데크(Annual Opening Day Training Deck)가 모든 

학교에게 제공됩니다. 학교 건물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청 직원은 9 월 15 일 이전 또는 채용 후 30 일 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연수 모듈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및 이용 가능한 학교 자원에 대한 교육을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받아야 합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검토하는 수업은 반드시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학교는 파워포인트, 비디오 및 수업 계획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포함한 학교 비상사태 절차를 다루는 정보는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반드시 가정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안내 편지와 비상사태 절차에 대한 요약문은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제공됩니다. 

모든 학교는 비상사태 대응 훈련의 구성요소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트라우마 기반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비상 대피 훈련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도 이 필수 훈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FDNY 에서 승인한 대피실, 소방 대피 장소, 구조 지원 장소, 또는 FDNY 승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안전 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피실 등으로 피신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에 최소 12 번의 비상사태 대응학년도 마다 다음의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합니다: 

• 최소 8 회의 대피 훈련, 그 중 8 번은 반드시 6 회는 12 월 31 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8 번의 훈련에는 

반드시 대피 및일까지 실시. 

• 최소 4 회의 락다운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번의 훈련훈련, 그 중 적어도 4 번의 2 회는 12 월 

31 일까지 실시. 락다운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훈련 중 한 번은 1 회는 반드시 10 월 31 일 

이전에일까지 실시되어야 하고하며, 또 다른 한 번은훈련은 2 월 1 일 - -3 월 14 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의 훈련은 학교의 재량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사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실제 비상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하에 점심 시간 및 예고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일 및 시간대에 실시될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일과 중 시행되는 이러한 훈련이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학교 총기사건이나 

기타 폭력, 비상사태를 모방한 소품, 배우, 시뮬레이션 없이 발달적, 연령적으로 적합함을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실시 중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현재 실시되는 것이 훈련이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실시 최소 1 주일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지역 응급사태 대응 팀 및 준비 관리자들이 마련한 실제 규모 훈련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정규 수업일이나 학교 부지 내에서 학교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학부모 또는 부모 관계에 있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는 학생들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시 응급 대원(NYPD, FDNY, NYCEM)과의 협력 하에, 교육청은 대피, 피신 및 락다운이 필요한 비상사태에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보로에 있는 여러 학교 건물에서 다양한 훈련이 잘 시행되는지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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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는 훈련 효과를 산정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지도자 및 

다양한 기관들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e) 학부모 통지: 

학교 내 폭력 행위의 위협 또는 실제 발생은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폭력 위협 또는 발생 시, 

학교 관계자는 반드시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상기 정해진 바와 같이) 지체 

없이 학교 커뮤니티, 특히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통지(선호하는 

언어로 작성) 관련 교육청 정책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교육감 규정 A-415 에 따라 학부모, 교직원, 선출된 공직자들은 문자 메시지, 전화 및/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상사태를 통지를 받을 수 있는 NotifyNYC 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리더들은 학교 내 

특정 비상사태 발생 시 학부모와 학교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는 학교 특화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가정, 학생 및 직원에게 안전하게 통지문을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송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학교들은 락다운, 대피, 현위치 유지 또는 피신 등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휴대 장비나 

데스크톱에서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동 메시지 탬플릿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학교들은 수퍼인텐던트, 수석 현장 자문 및 언론담당실의 자문을 받아 통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4 에 따라(하단 주요 문서 참조), 모든 학교는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 안전 계획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반드시 다음의 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미 

교사 연맹(UFT) 리더, 건물 관리 담당/대리인, 교내 학교 안전 관리인 레벨 III/대리인, 지역 법집행 관계자, 

학부모회 회장/대리인, 영양사/현장의 급식 서비스 대리인, 학교에 상주하는 통학 코디네이터, DC-37 을 

대표하는 학교 직원 멤버, 커뮤니티 멤버, 지역 화재 담당자, 지역 앰뷸런스 또는 기타 응급상황 대응 기관, 

학생회 대표(적절할 경우), 그리고 기타 학교장(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한 사람. 각 학교의 안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교는 명령 체계 및 건물 대응 팀, 위기대응 팀을 포함한 다양한 팀을 설립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을 조정할 행정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학교 건물 출입 및 방문객 관리 절차, 보안 배정 및 일정, 침입자 발생 시 절차, 적절한 법 

집행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사태 의사소통 체계, 부재중인 학생이 있을 경우의 절차,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험 평가, 출입문 경보에 대한 대응 절차 및 대피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학생, 그리고 건물 평면도 등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획은 건물 대응 팀의 역할 및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모든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명시합니다. 각 건물 

단위의 계획은 위험물질 유출, 침입자, 폭탄 위협, 인질극 또는 총격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이에는 대피, 피신, 현위치 유지, 락다운이 포함됩니다. 건물 차원의 계획은 반드시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ffice of Safety and Prevention Partnerships: OSPP)에 의해 개발된 안전 계획 견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매 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및 가정과 공유할 수 있는 건물 단위의 안전 정보는 

학교 안전 계획 교직원용 또는 학부모용으로 각 학교장의 요청 시 제공됩니다. 학부모 지침서 견본은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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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법에법에 따라, 건물 수준의차원의 비상사태 대응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건물 차원의 학교 안전 계획에는 방과 후 활동 및 행사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주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교육청 중앙 대응 팀(CRT) 

중앙 대응 팀(CRT)은 다양한 교육청 부서 및/또는 기관/시설 회사 밖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교육청 부지 

내에서 발생시 다양한 교육청 사무실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리더십에 의한 종합 비상사태 대응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 대응 팀은 또한 심각한 기상 상황 및 공공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상황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시니어 리더십이 

시기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관련 교육청 직원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을 

도모합니다. 중앙 대응 팀은 해당 상황이 학생의 건강/안전 및 학교 건물 장비/시설의 작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 대응 팀은 학교 커뮤니티가 

대응해야 할 위험과 조치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각 활동 후의 보고를 통해 미래 사고에 대한 대비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NYPD, FDNY,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뉴욕시 비상사태 관리부처(NYCEM) 및 보건 정신 

위생청(DOHMH)과 사회복지부(DSS)와 같은 여러 기관의 기타 비상 관리 팀을 포함하는 다른 뉴욕시 

기관들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와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청 

안에서 중앙 대응 팀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에서 모든 중요한 교육청 팀과 함께 

노력합니다: 학교 시설들 및 해당 시설 부 디렉터(DDF)들,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및 해당 보로 안전 

디렉터(BSD)들이 조율합니다. 시설 부 디렉터들과 보로 안전 디렉터들은 비상사태에 학교장과 각 학교의 건물 

대응 팀(BRT)의 각 리더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4- 계획 운영의 연속성 계획(COOP) 

“교육청의 운영 연속성(COOP) 계획은 혼란한 상황에도 필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위험 고려 접근 방식입니다. 이 계획은 분기별 업데이트와 연례 교육청 이사회 검토를 거치며,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서에서 행정 명령 107 에 따라 감독을 합니다. 교육청 COOP 는본 계획은 승계 명령, 권한 

위임, 대체 시설, 연속성 있는 의사소통,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개발 프로토콜 및 재구성 절차를 포함한 각 

필수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구성 요소와 절차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매년 테스트와 연수를 통해 그 

효과가 개선됩니다. 

각 부서의 COOP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의 다양한 비상사태를 다룹니다: 

• 시설 안전 및 보안 보장(생활 안전) – 안전하고 보안이 갖춰져 있으며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 건물 

유지(예: 소방 시스템, 출입구 잠금장치, 비상구). 

• 비상 시 의사소통 관리(생활 안전) - 위기 상황 발생 시(예: 긴급 상황, 학교 휴교) 알림, 통지 및 소통 

방법 관리. 

• 교육 지침 제공(중요 공공 서비스) – 대면 또는 원격 교육을 통해 학생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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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습 제공. 

• 학생 지원 서비스 제공(중요 공공 서비스) – 학생들에게 카운슬링, 특수 교육, 보건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제공. 

• 학생 영양 및 복지 유지(중요 공공 서비스) -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아침/점심) 및 기본적인 필요 사항 이용 보장. 

• 테크놀로지 기반시설 운영 – 중요한 IT 시스템 운영 유지(예: 인터넷, 기기, 온라인 학습 플랫폼). 

• 급여 및 중요 인사 관련 기능 절차 – 직원과 교사가 때에 맞춰 급여를 지급받고 필수적인 인사 관련 

운영이 지속되도록 보장. 

• 중요한 행정 기능 관리 – 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서류, 예산, 규정 준수 및 운영 처리. 

5 - 통학 교통 

교육감 규정 A-801(하단 주요 문서 참고)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는 공립, 차터 및 비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유자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MTA) 및 버스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학생 통학 담당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 OPT)입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OPT 는 직원 훈련, 노동력 관리, 차량 점검 및 사고 관리 등 종합적인 4 분야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원 훈련: 계약을 맺은 버스 회사들은 모든 버스 기사들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에서 필수로 정한 보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버스 담당 직원들에게 턴키로 실시되는 연례 연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연수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비전 지로(Vision Zero) 안전 운전 이니셔티브. 

• 안전 개선을 위한 주의집중 강화 운전 테크닉. 

• 리프트 조작 및 휠체어 고정 등을 포함한 안전한 버스 운행 법. 

•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승하차 하고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특수한 필요 사항이 있는 아동 케어. 

노동력 관리: OPT 에는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법준수와 행동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 모든 자격증, 연수 및 면허 갱신 관리. 

• 직원 정직 및 재배치 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 

• 차고지 현장에서 직원 검사를 통해 담당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추고 차량을 운행하는지 점검. 

• 차량 관리: OPT 에서는 차량 안전 및 관리 전담 팀을 두고, OPT 승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차고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량 연식 요건을 정하여 모든 차량이 운행에 적합한지 확인. 

• 기사 행동 및 안전 추적을 위한 GEOTAB (GPS) 시스템 운영. 

사고 관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버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학생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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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OPT 내부 직원, 교육청 기타 부서 직원 및 버스회사와 함께 신속한 후속조치 및 다음 단계 파악. 

• 데이터를 검토하여 훈련 및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및 노선 파악. 

6 - 품행 규정 

품행 규정은 학생에게 기대되어지는 표준 품행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중재, 지원, 규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다루고 

대응하기 위한 조항, 퇴실 및 정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학부모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통지문을 제공할 정책 및 절차, 보고를 위한 필요 요건, 법 집행 기관에게 통보할 필요 요건, 직원 연수를 위한 

필요 요건,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과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를 구축에 중점을 둔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포함하는 학생의 품행을 규율하는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방식의 행동을 하거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권위기관에 

자주 불복종하는 18 세 이하의 학생은 가정 평가 프로그램(Family Assessment Program)에 의뢰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감독이 필요한 자(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PINS) 청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동 복지국(ACS) 

가족 평가 프로그램(FAP)을 통해 전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FAP 웹사이트에는 PINS 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acs/justice/family-assessment-program.page). 학부모님들은 예방 

헬프라인에 (212) 676-7667 번으로 전화하여 자발적으로 예방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들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가정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ACS - Preventive Services (nyc.gov) 무단결석 

및/또는 학교 품행문제가 대두될 때, FAP 또는 예방 서비스 제공자는 학생의 출석/학교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학교가 추가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도합니다. FAP 는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없애거나 청원서의 교육 관련한 주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에 연락하여 무단결석 또는 학교 

품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또한 중재에 대한 문서와 교육관련 문제가 PINS 청원서의 

제출 없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NS 청원서가 제출되고 학교 

교직원의 지원이 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학교 

교직원의 법정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규율 규정: 

규율 규정은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는 상담 및 회복 수단과 같은 기타 

학교 차원의 중재를 통하여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징계 대응은 예방 및 효율적 중재를 강조하고,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령에 맞는 점진적 중재와 지원, 그리고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하여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징계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b) 중재 전략: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 및 학업적으로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풍토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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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친화적 성격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직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들은 학생의 품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 예방 전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정이 추가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아동복지국(ACS) 가정 평가 프로그램(FAP)이나 ACS 지원 

라인(212 676-7667)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전략은 규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가이던스 컨퍼런스, 학부모 아웃리치, 갈등 해결,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개인 행동 계약, 카운슬링 중재, 학생 업무 담당팀에 의뢰, 회복 수단, 협동적 문제 

해결, 개인 또는 그룹 카운슬링, 개별 지원 계획,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멘토링, 사회-정서적 학습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 의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시행한 중재들을 문서화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목적을 이해시키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이 학교의 규정과도모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중재 및 예방 전략을 통해 이들이 학교 규율 및 정책을 따르도록 

지원합니다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업과 행동 기법 및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같은 지원 직원들이 포함된 학제통합 팀이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이 팀들은 "위험한 

상태"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연령에 맞는 점진적 징계 대응이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c)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교육청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을 행하지 않고, 실제 또는 보여지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의 이유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및 교육 분위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은 교육감 규정 A-832 와 규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이 문서들은 이러한 행동을 예방, 보고, 조사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832 의 요구사항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학교가 해당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업, 교과과정 및 

자세한 시행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데크와 보충 자료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리더는 아직 교육받지 않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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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부모 참여 및 통지: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한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의 부모는 위탁 부모 및 기관에 더해 자녀의 품행 또는 징계 조치 관련 연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규율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규율 규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학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할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 장려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행정 직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학부모에게 규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워크숍 트레이닝 데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사 및 교직원들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상담할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 및 중재를 논의하기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자녀의 

학교 관계자에게,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지원실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e) 교육: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포용적인 학교에서 학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갈등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고 교훈적인 순간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회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학생의 사회-정서적 기술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 그 결과 정학이나 징벌적인기타 징벌 규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교내 학생학생이 교내에서 보이는 품행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학생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 모든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표준 품행,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원과 

중재, 그리고 품행 기준을 어겼을 때의 징벌 대응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들이 규율 규정,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교육청 허용 가능한 인터넷의 사용 및 안전 정책을 학생들과 

검토할 시간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품행 규정은 대면 및 온라인 모두에서 학생 행동에 적용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가정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온라인 소통, 사생활 보호, 보안을 포함한 디지털 시민의식 및 

사이버 집단 따돌림 예방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위협을 포함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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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가족 및 직원 대상의 명확한 신고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규율 규정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령에 맞는 학급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규율 규정에 관하여 최소 한 번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상호 활동, 프로젝트 

제안 및 학생간 협동 학습 경험의 기회, 그리고 학생 트레이닝 데크 워크숍을 포함하는 표준 기반의 연령에 

맞는 수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반드시 모든 교직원과 함께 규율 규정을 검토하고 규율 규정의 목적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상호 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전문 개발 워크샵 트레이닝 데크가 

제공됩니다. 

7 - 직장 폭력 예방 

2024 년 1 월 부로, 교육청에서는 직장 폭력 방지법(뉴욕 주 노동법 제 2 항, 27-b 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고안된 직장 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에서 직장 폭력이란 직원이 고용의 일환으로 직업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가해진 일체의 신체적 

공격이나 공격적 행동을 지칭합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인계되고 교육청 정책, 규정 및 단체교섭 협의조약에 의거하여 교육청 

부지에서 격리 및/또는 처벌 및/또는 인사조치 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교육청은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human-resources/employee-safety-and-

health/workplace-violence-prevention 을 창설하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직장 내 폭력이나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일환으로 모든 직원들은 연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8- 미국 평등 취업 기회 위원회(EEO) 

교육청은 모든 직원에게 다양한 평등 취업 기회(EEO) 정책 및 관련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통해 직원들은 소속감, 웰빙, 커뮤니티, 존중, 안전함을 더욱 느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청 종합 다양성 및 포용 정책 

• 차별 금지 정책 및 교육감 규정 A-830 

• 공급자 다양성 및 소수인종/여성이 운영하는 업체(MWBEs) 

• HR Connect: 합리적 조정 

• 직원 리소스 그룹(ERG) 및 

• 뉴욕시 직원 지원 프로그램. 

• 장애 조정 담당실 

• 뉴욕시 EEO 정책 

• 비상다양성 및 포용 정책 

• 비-차별 정책 

• 교육감 규정 A-830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human-resources/employee-safety-and-health/workplace-violence-prevention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human-resources/employee-safety-and-health/workplace-violence-prevention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human-resources/employee-safety-and-health/workplace-violence-prevention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human-resources/employee-safety-and-health/workplace-violence-prevention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diversity-and-inclusion-policy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non-discrimination-policy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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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다양성 및 소수인종/여성이 운영하는 업체(MWBEs) 

• HR Connect:합리적 조정 

• 직원 리소스 그룹(ERGs) 및 

• 뉴욕시 직원 지원 프로그램 

• 장애 조정 담당실 

• 뉴욕시 균등 고용 기회 정책 

9- 비상시 원격 수업 계획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컴퓨팅 기기 사용을 보장하거나 동기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방법들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정책과 절차도 시행 중입니다. 

a) 기기 사용 

교육청은 학생용 기기 배부를 추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기기 및 교육청에서 배부한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용 등을 포함하여,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해 기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들은 중앙에서 배부한 기기들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중앙 배부 기기들이 소진되면, 각 학교에서는 별도로 장비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기기들의 단기 임대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들은 자체 예산으로 기존 교육청 계약을 통해 추가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각 학교에서는 매년 기기 

수요, 재고, 상태 및 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여 학생들의 수업용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기들을 구비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2020 년 이후 약 55 만 개의 아이패드와 20 만 개의 크롬북을 구입하여 학생들과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b) 인터넷 사용 

교육청은 디지털 평등 가족 질문지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가 거주지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힘든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은학교들은 학생과 가정의 거주지에서의가정 내 인터넷 사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구매한 LTE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각 학교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 와이파이 사용 옵션에 관한 정보를 각 가정에 알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교육청 웹사이트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옵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전역의 200 개 이상의 홈리스 쉘터에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애플 커넥트(Big Apple 

Connect)는 NYCHA 거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속의 안전한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doe-roles/staff/office-of-supplier-diversity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ehrconnect.custhelp.com%2Fapp%2Fanswers%2Fdetail%2Fa_id%2F8663%2Fkw%2Faccommodation&data=05%7C02%7CJFindli%40schools.nyc.gov%7Cbb766cede39247e024fe08de8909e1cc%7C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7C0%7C0%7C639098877626558101%7CUnknown%7CTWFpbGZsb3d8eyJFbXB0eU1hcGkiOnRydWUsIlYiOiIwLjAuMDAwMCIsIlAiOiJXaW4zMiIsIkFOIjoiTWFpbCIsIldUIjoyfQ%3D%3D%7C0%7C%7C%7C&sdata=dC2t8%2FZYIOhUTcsHMoRMdwQSZqc8arK6BLyqilqL7dc%3D&reserved=0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ehrconnect.custhelp.com%2Fapp%2Fanswers%2Fdetail%2Fa_id%2F8663%2Fkw%2Faccommodation&data=05%7C02%7CJFindli%40schools.nyc.gov%7Cbb766cede39247e024fe08de8909e1cc%7C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7C0%7C0%7C639098877626558101%7CUnknown%7CTWFpbGZsb3d8eyJFbXB0eU1hcGkiOnRydWUsIlYiOiIwLjAuMDAwMCIsIlAiOiJXaW4zMiIsIkFOIjoiTWFpbCIsIldUIjoyfQ%3D%3D%7C0%7C%7C%7C&sdata=dC2t8%2FZYIOhUTcsHMoRMdwQSZqc8arK6BLyqilqL7dc%3D&reserved=0
https://infohub.nyced.org/nyc-doe-roles/staff/central-staff/employee-resource-groups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c.gov%2Fsite%2Folr%2Feap%2Feaphome.page&data=05%7C02%7CJFindli%40schools.nyc.gov%7Cbb766cede39247e024fe08de8909e1cc%7C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7C0%7C0%7C639098877626583423%7CUnknown%7CTWFpbGZsb3d8eyJFbXB0eU1hcGkiOnRydWUsIlYiOiIwLjAuMDAwMCIsIlAiOiJXaW4zMiIsIkFOIjoiTWFpbCIsIldUIjoyfQ%3D%3D%7C0%7C%7C%7C&sdata=6KXCwOpMxxvIVW63vMRxRClp2%2Frgj4TN5BN4CEcSFxc%3D&reserved=0
mailto:oda@schools.nyc.gov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c.gov%2Fassets%2Fdcas%2Fdownloads%2Fpdf%2Fagencies%2Fnyc_eeo_policy.pdf&data=05%7C02%7CJFindli%40schools.nyc.gov%7Cbb766cede39247e024fe08de8909e1cc%7C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7C0%7C0%7C639098877626595849%7CUnknown%7CTWFpbGZsb3d8eyJFbXB0eU1hcGkiOnRydWUsIlYiOiIwLjAuMDAwMCIsIlAiOiJXaW4zMiIsIkFOIjoiTWFpbCIsIldUIjoyfQ%3D%3D%7C0%7C%7C%7C&sdata=w6BGUaBq50pODuE%2B7lPqDW1awvGJ8Ob6z7WS042eWo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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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이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각 가정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옵션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옵션이 불가능할 때, 학교들은 기존 계약업체들을 통해 LTE-가능 무선 핫스팟 또는 LTE 서비스가 되는 

장비를 구매하여 필요한 가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정책 및 절차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비동기 수업이 동기 수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비상 상황 시 원격 수업일에 

학생들의 동기 및 비동기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중에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한 기대. 

• 학교 교사와근무 교사들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제공처는 승인된 교육청 플랫폼에 디지털 

클래스룸을학급을 마련하고 배정된 모든 학생과 연결해야 합니다. 휴교 시 학교 교사 및 기타 의무 

서비스 제공자들은 디지털 클래스룸을 통한 원격 동기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세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 직원들은 교육청 내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클래스룸 용 현재 노동 규정정책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설명. 학교 기반 리더십에는 학생들이 가정 기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수업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원격 

수업이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는 실물 과제 패킷, 실물 자료, 책 등의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이용하기 쉬운 가정용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과 보호자가 비동기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들은 원격 수업일이 예상될 때, 학년도의 다양한 시점에 주기적으로 활동 및 

교재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테크놀로지 포인트는 잠재적인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 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가정과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 둘 것입니다. 

• 지속적으로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프로그램(IEP)에 따라, 

해당 시 장애학생 및 유아원 장애학생에게 특별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 설명.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휴교 시 원격 동기 수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교육청 내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클래스룸 용 현재 노동 규정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IEP 와 연계하여 원격 학습 중 

장애 학생과 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 학습의 기회 제공, IEP 주도의 기술 및 전략을 실천하는 

개별 학습 세션, 가정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등의 조합을 통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격 세션을 통해 학생과의 서비스 일정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 기대됩니다. 각 OT, PT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및 언어치료사가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IEP 목표는 모든 원격으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세션을 다루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가정 및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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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수업이 있을 경우, 학교는 학생들이 본인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 계획에 명시된 지원 

테크놀로지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증강 및 대체 커뮤니케이션(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시스템 및 기타 지원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 AT) 

도구가 포함됩니다. 동기 학습 진행 중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앙 AT 팀은 원격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앙 AT 팀이 배정한 모든 AAC 및 AT 

기기는 적절한 감독 및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NYCPS 교육청 중앙 기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기초 원조 기금을 수령하는 학군의 경우 본 챕터의 섹션 175.5 에주 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비상 상황으로 인한인하여 뉴욕주 지원 기금 청구 대상이 되는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예상 일일 원격 

수업시간을 산정. 원격 수업 시간은 교내 수업에서 제공되는 시간을 반영합니다. 교육청은 유치원 

종일반 및 1-6 학년 학생들은 하루 5 시간, 7-12 학년 학생들은 하루 5.5 시간을 청구할 것입니다. 

10- 학교 건물 및 시설 내 최고 온도 관련 계획 

뉴욕 주 교육법 섹션 409-N 뉴욕 주 교육법 섹션 409-N(2025 년 9 월 1 일 발효)는 학교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최고 온도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능한 한 더위와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과 직원을 해당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체 정책 내용은 건물의 리더들이 해당 정책을 적절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및 행정 건물 안전 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계획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의 

1. 극심한 고온인 날: 실내 교육 및 지원 서비스 공간의 온도가 82°F 이상에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지원 서비스 공간: 사무실, 도서관, 체육관, 카페테리아(음식 준비를 위한 주방 공간 제외)를 포함합니다. 

3. 온도 측정: 그늘이 있는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3 피트 높이의 방 중앙 근처에서 측정합니다. 

b) 고온 완화 절차(82°F 이상) 

실내 온도가 82°F 에 도달하면 학교는 고온 관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천장 조명을 끄고,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블라인드를 내리며, 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 순환을 강화하고, 창문과 문을 열어 두며(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열을 발생시키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학생과 직원에게 추가 물 섭취 시간을 제공하고, 신체 활동 수준을 

조정합니다(예: 체육관에서 격렬한 활동 제한). 

c) 재배치 및 하교 관련 계획(88°F 이상) 

실내 온도가 88°F 에 도달하면 건물 리더는 시설 팀과 협력하여 사용 가능한 냉방 조치 평가, 직원 및 학생을 

더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 근무 및 수업 일정 조정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적절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DN/4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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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행정 관리 건물 리더는 온도가 88°F 에 도달하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따라 직원과 학생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조기 하교 또는 소개령이 있을 경우, 자동 전화, 이메일 또는 학군 알림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승인 없이는 수업일 조정이나 조기 하교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d) 교육 및 규정 준수 

• 직원 연수: 학교는 매년 고온 대응 프로토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온도 모니터링: 학교의 시설 관리자는 폭염 주의가 있을 때 고위험 구역의 온도를 점검하고 모든 불만 

사항과 완화 조치를 DSF HVAC 환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 보고: 학교는 또한 반드시 고온 관련 사건을 OORS 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학군 사무실, 

수퍼인텐던트 EOC 대리인 및/또는 EOC 에 전화번호 718-233-8515 또는 이메일 

EOC@schools.nyc.gov 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e) 검토 및 갱신 

이 정책은 매년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모범 사례 및 규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될 것입니다. 

11- 핸드폰 및 전자 기기 정책 

개요 

2025-26 학년도부터, 뉴욕 주 법에 따라, 뉴욕시공립학교(NYCPS)는교육청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포함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 인터넷 사용가능 전자 기기의 학교 내 사용과 관련한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립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학습 방해 없는 학교를 조성하려는 뉴욕주 

정부의 취지를 반영하며 모든 NYCPS 교육청 학교에서 안전하고 집중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교육감 규정 A-413 은 수업 시간 뿐만 아니라 비-수업 시간을 포함한 수업일 전체 

기간 동안 학교 부지 내(실내 및 실외를 모두 포함)에서 개인 인터넷 사용가능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같은 기기가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랩톱 및 크롬북과 같은 학교에서 발급한 기기의 사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한 기기를 수업 및 기타 학교 과제를교내 학습과제를 

위해 NYCPS 에서 발급한 기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장/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 전자 기기를 교육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학교의 기기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각 학교는 교육감 규정에규정 A-413 에 부합하는 전자 기기 사용 서면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학년도 초 또는 입학 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될 것입니다. 하나의 캠퍼스를 여러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리더들은 협의하여 해당 캠퍼스의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공통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자녀가 안전한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을 포함한 학교의 개인 

전자 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 

•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 계획에 의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인터넷 사용가능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ailto:EOC@schools.nyc.gov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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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리더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만승인이 있으면 다음의 경우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특정 교육 목적으로 교사의 지시와목적을 위해 학교 리더십의 승인을 받은학교장/대리인이 

승인한 경우. 

o 당뇨병 혈당 측정기와 같이 의료적 상태로 인해 전자 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승인과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학교에서 현재 제공되지 않는 언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다른 방법으로 번역 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없어, 번역 및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번역 서비스의 경우. 

o 학생 보호자에 의해 개별 사례별 승인된 경우. 가족을 돌보고 가족의 웰빙을 일상적으로 

책임지는 학생 보호자의 경우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카운슬러가 예외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o 개별적인 응급 상황에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해당 응급 사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린 경우. 

o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해당 

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비상사태 관리: 

학교는 비상 시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교 직통 전화번호를 포함한 최소한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연락 방법을 숙지하고 학교가 학부모의 필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압니다. 학교는 비상 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정책 위반: 

학생이 학교 수업 일과 중 허가 없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 정책 및 NYCPS 교육청 규율 

규정에 따라 점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위반의 성격과 빈도에 따라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점차 증가하는 중재 및 결과를 사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재의 예로는 해당 학생의 

부모님과의 컨퍼런스 또는 행동이 타인에게 매우 방해가 되는 경우 교실에서 나가게 하는 처벌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정책을 위반하여 개인 인터넷 사용가능 전자 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12- Desha 법: 심정지 대응 절차 및 자동 외부 제세동기(AED) 장비 및 건물 대응 계획. 

개요 

2025-26 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뉴욕주 법(Desha 법-심정지 응급상황 대응 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 학군은 

반드시 심정지 대응대처 절차 및 자동 외부 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AED) 장비에 관한 뉴욕주 법 개정장비와 

관련하여 주 법의 요건을 충족해야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정지에 대한 대응 정책과 

절차가 건물 차원의 비상 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AED 장비, AED 유지보수 및 안내 표지, 심장 응급상황 

대응 계획에 관한 학교 안전 교육 정보가 학군 차원의 학교 안전 계획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현재 모든 학교 건물 안전 계획에 나와 있으며 매년 각 건물의 학교 안전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교육법 § 2801-a(2)(n) 개정에 따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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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학교 부지 또는 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학교 후원 행사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o 현재 모든 학교 건물에서 CPR/AED 교육을 받은 학교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청 직원 2 명(최소 1 명은 반드시 건물 대응 팀 소속이어야 함) 

▪ 모든 공립학교 체육 리그 코치(해당되는 경우) 

▪ 학교 간호사 

▪ 모든 학교 안전 요원 

▪ 방과 후 프로그램에 고용된 일부 직원. 

o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 연습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심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겪는 개인에 관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 코드 블루(CODE BLUE) 대응 계획은 각 건물 안전 계획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건물에서 훈련이 실시됩니다 

o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은 전국적으로 인정된 증거 

기반 핵심 요소가 반영됩니다. 

▪ CPR/AED 대응자로 지정된 모든 학교 직원의 교육은 계약된 단일 공급업체가 

담당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시 교육청 학교 보건 담당실에서 관리합니다. 

o 심정지 비상 대응 계획은 커뮤니티 응급 의료 서비스(EMS) 응급대원 프로토콜에 가장 잘 

통합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모든 심정지 사건이 발생하면 911 에 전화로 신고해야 하며, NYPD 학교 안전 요원은 

NYPD 공식 양방향 무전기로 비상 대응 코드를 발령하여 이를 통해 FDNY/EMS 가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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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주요 문서는 교육청 행동 수칙 및 학군 차원 학교 안전 계획의 일부입니다. 

교육감 규정 A-411 행동적 위기 완화/중재 및 911 연락 

교육감 규정 A-412 교내 보안 

교육감 규정 A-413 교내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교육감 규정 A-414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5 교육청 비상사태 통지 시스템 

교육감 규정 A-418 성 범죄자 통지 

교육감 규정 A-420 체벌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교육감 규정 A-432 수색 및 압수 

교육감 규정 A-443 학생 훈육 절차 

교육감 규정 A-449 안전 사유로 인한 전학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 

교육감 규정 A-750 아동 폭력 

교육감 규정 A-755 자살 예방/방지 

교육감 규정 A-830 불법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 

교육감 규정 A-831 또래 성희롱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적 괴롭힘, 협박, 및/또는 따돌림 

모든 타인 존중:학생 대 학생 차별, 성희롱 및 기타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예방 및 대처 

교육청, 뉴욕시 경찰청, 뉴욕시의 수정된 MOU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K-5 학년)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6-12 학년) 

학부모 권리 및 책임 장전 

학교 안전 및 비상시 대응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  허용가능한 인터넷 사용 및 보안 정책 

12 세 이하 대상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13 세 이상 대상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ACS -학부모 핸드북(nyc.gov)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1-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2-security-in-the-schools-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3-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4-3-24-101e8ac6a2a5b14bdeaae96554efd49f3d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5-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8-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20-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21-(10-30-14)2a2cd7d365694e10843741b8bd83dfb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32-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3-3-5-04-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9-safety-transfers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50-involuntary-transfer-procedures-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750-9-28-2017-final-remediated-wcag2-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755-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2-student-to-student-discrimination-harassment-intimidation-and-or-bullying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respect-for-all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respect-for-all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nypd-doe-mou.pdf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discipline-code-kindergarten-grade-5-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discipline-code-grade-6-12-english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203712013parentsbillofrights_english2146d92204e348c6b76890534fd517ac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safety/parent-guide-to-school-safety-and-emergency-preparedness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internet-acceptable-use-policy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rules-for-students/digital-citizenship/social-media-guidelines-for-students-12-and-younger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rules-for-students/digital-citizenship/parent-social-media-guide-for-students-over-13
https://www.nyc.gov/site/acs/about/parenthandbook.page

